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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현실과 보건의료체계에

알맞은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 이용

의사, 가정물리치료 실시 경험,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 등 가정물리치료에

관한 실태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종합전문요양병원 24개 기관과 종합병원 48개

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동 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법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물리치료사는 338부 배포에 222부가 회수되어 수집율이

65.7%였고, 환자(보호자 포함)는 676부 배포에 381부가 회수되어 수집율이

56.4%였다.

자료 분석은 설문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물리치료의 필요성, 이용의사 및

운영방법간의 상관관계를 배경변인에 따라 χ²-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과 이용의사에 대하여 물리치료 공급인력인

물리치료사와 수요자인 환자 및 보호자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아직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환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가정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험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상당수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정물리치료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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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항목으로 적용하여 치료행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선호하였고, 가정

물리치료 총 산정금액은 3만원 미만을, 환자부담액 중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외래부담율(55%)로 환자가

부담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가정물리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액은

물리치료사가 2만원 이상을, 환자는 1-1.5만원 미만을 선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가정물리치료 치료간격은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주3일을 선호

하였고, 가정물리치료사 자격요건은 면허취득 후 3-5년 정도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

으며, 가정물리치료 운영기관은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5명의 환자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적정 치료시간은 30분-1시간 정도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가정물리치료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매우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물리치료사제도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물리치료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사법을

개정하여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적용과

적정 수가가 책정되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가정물리치료사의 자격기준, 업무

한계, 대상질환 및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사업관리운영지침 개발이 필요

하며, 양질의 가정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정물리치료사를

양성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의료·사회적으로 충분한 유의성

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급인력인 물리치료사와 이용 대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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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로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조사 분석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의료

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가정물리치료

산정금액에 대한 방안이 투입자원을 기초로 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나, 가정간호요양급여기준의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한 점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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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국민의 건강욕구 증대 및 다양화,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 의료기술의 혁신적인 개발,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폭적인 의료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1960-1970년대에는 감염성질환의 발생률이 높았으나, 현대의 주요 보건

의료요구는 지속적·장기적 관리를 요하는 질병인 만성퇴행성질환, 뇌혈관

질환, 악성 신생물, 당뇨병 및 고혈압성 질환 등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인한 정신질환자 및 심신장애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94년 한해 동안 85,94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95년

에는 78,034명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여 90년에

부상자가 331,610명에서 96년도에는 355,962명이 발생하였다(양영애, 1997).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13% 이상이

노년층이 차지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2020년에 이르면 이 비율이 13.18%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1996). 따라서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고 전체 노인의 약 87%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정경희 등, 1998)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질병은 만성화, 장기화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질적인 삶과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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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 등이 높아지고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퇴원

후 추후관리가 적절치 않아 병원치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기간 병상이 점유되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많은 환자들은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게 되고, 병상회전율이 저조하여 병원은 심한 경영난의 압박을

받고 있다(박세택 등, 1978). 따라서 의료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정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황나미, 1996).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하여 의료의 지역화와 단계화를 실시, 국민의 의료형태를 규제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은 완화

되지 못하고(문옥륜, 1992; 명재일, 1992)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기퇴원이 권장되고 있는데, 이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동시에 환자의 자립심을 보다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자들의 퇴원 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준비 없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많은 건강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만성 질환자들의 조기퇴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병원을 퇴원한 후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심정길, 1994).

일본의 경우 약 1세기전인 1890년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환자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해 왔고, 최근에 이르러 노인보건법이 제정(1987년)

되면서 정부주관으로 재가노인 환자 중 와상노인 환자들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병원단위 및 지역사회단위 가정건강관리사업(home health care)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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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도 1877년에 방문간호사업단이 발족되어 빈민가의 재가환자 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1940년대부터 입원환자들의 추후관리서비스를 위한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이 시작되었다. 추후관리서비스를 위한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이 발전하여 1965년 이후 노인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료보험

(medicare)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공적의료보험(medicaid) 프로그램 그리고

1980년 이후의 진단명 기준 환자군(D.R.G)분류를 이용한 지불제도의 확대

실시 이후 가정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 되었다(유호신, 1994).

미국을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난 20여년

이상 시행되어 왔는데, 가정간호의 비용 효율성 및 이용 편이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질환관리의 질적인 면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

들이 발표되고 있다(유호신, 1994).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 가정에서 질병, 장애, 또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cu re and care) 및 상담·교육 등을 제공

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정간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0년

1월9일 보사부령 제840호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를 개정

공포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하나인 가정간호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4년 9월부터 1996년 6월까지 3차 진료기관 4개기관(신촌세브란스

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차 시범사업은 전국 4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기관을 확대하여 1997년 5월부터 1999년 4월까지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이르렀다. 1차 시범실시 평가결과 의료비 절감과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효과 등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황나미, 1996).

그러나 가정간호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물리치료가 요구되는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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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뇌성마비, 척추장애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보수교육이나

실습만으로 가정간호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치료적

운동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정간호사가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서비스로 평가하고 있으며(황나미, 1996),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여

마비·관절구축·인지능력 감소·일상생활수행능력 부족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가진 물리

치료사가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는 퇴원 후에 물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당수 개인적으로 물리

치료사가 가정에 직접 가서 비공식적으로 치료를 해오고 있으나, 그 비용이

상당하여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과 현대적 의료욕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가정간호사 제도와 발맞추어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병원

중심의 물리치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정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퇴행성환자, 노인성질환 환자,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불구장애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재가

장애인까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이라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병원과 연계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적으로나

병원경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새로운 의료욕구에 호응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재정에 도움이 되고 병상가동율의 개선으로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심정길, 1994)

이에 본 연구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현실과 보건의료

체계에 알맞은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

이용의사, 대상질환, 가정물리치료 경험,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 등 가정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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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사업실시에 관한 실태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정물리치료사제도

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이용의사, 가정물리치료

실시경험,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에 관하여 실태 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사업실시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물리치료사제도를 도입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물리치료의 필요성과 이용의사를 조사한다.

둘째, 가정물리치료의 실시 및 받아본 경험여부를 파악한다

셋째, 가정물리치료 운영방법을 알아본다

넷째, 가정물리치료의 기대효과를 파악한다.

다섯째, 가정물리치료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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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고찰

가정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국내연구는 1980년대 초기부터 가정간호를 중심

으로 연구가 시도되어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사업에 대한

요구조사, 사업에 대한 이용도,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연구,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분석, 사업의 이득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수가체계개발,

비용 효과 분석, 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가정물리치료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기부터 가정물리치료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이용

의사, 대상질환, 기대효과, 운영방안, 수가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다.

1. 가정건강관리사업의 개념

의료서비스의 전달방식은 크게 시설중심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중심 의료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중심 의료서비스는 주로 기존의 의료서비스

전달방식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로 건물 및 시설비용이 많이

들고 수혜 대상범위가 좁으며 일정시간 내에 집중적 치료를 제공해야하는

급성적 의료요구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의료요구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 및 퇴행성질병에 대한 관리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변화되고 있어 가정건강관리사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재가장애인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적은 경비로 간편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의료전달방식인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의 변화 형태

이다(심정길, 1994).

가정건강관리란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한 요소로서

말기환자를 포함한 불능과 질병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회복·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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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환자의 가정에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환자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하게 되는 적절한 서비스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계약을

통하거나 혹은 두 방법을 양립할 수 있으며 조직화된 전문 인력팀에 의하여

계획되고 조절될 수 있다 라고 미국내의 5개 전문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개념이다(유호신, 1994).

또한 조소영(1991)이 내린 정의를 보면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부득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만성질환자와 재가장애인, 노인, 유아, 여성

환자들 그리고 저소득자 등에게 의사의 처방으로 다양한 전문의료인으로

구성된 치료팀이 방문하여 포괄적인 치료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Peggy (1980) 등이 내린 정의를 보면 개인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건강

상의 문제나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필요한 직접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장애로부터의 회복을

목적으로 개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라고 하였다.

이상 다양한 정의에서 나타났듯이, 가정건강관리사업의 장점은 첫째, 개인적

인 측면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건강·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평균 입원일수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 등의 효과가 있다. 둘째, 병원은 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증대시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와 입원일수를 줄일

수 있어서 병원의 병상 가동율을 높여 병원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추수경, 1991).

따라서 가정건강관리제도는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부득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만성질환자와 재가 장애인, 노인, 소아, 저소득자 등에게 의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치료팀이 가정에 방문하여 지속적치료, 간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더불어 가사관리를 위한 보조서비스, 보건교육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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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 인력팀은 의사,

가정간호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인력과 가사관리와

같은 기타 서비스제공을 위한 보조인력이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사업이 수행

되어야 한다.

2 . 가정물리치료의 개념

물리치료란 물리적 요소 즉 열, 전기, 광선, 초음파, 운동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시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

하는 과학이다. 이것은 온열치료, 한냉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역학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운동치료는 다양한 운동방법으로 근력,

지구력, 운동조절, 관절운동범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여지는 분야로 다양

하게 응용되어 가장 널리 쓰여지는 치료방법이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으로 적절한 치료를 행하여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한다.

가정물리치료란 물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의사의 처방을 기초로

하여 가정이라는 생활환경 내에서 뇌혈관 질환자, 척추 손상환자, 뇌성마비,

관절의 만성 질환자, 장애자 등 집중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가정에서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심정길, 1994).

가정물리치료의 적용대상은 다양하고 포괄적이지만 우선 담당의사가 퇴원

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될 수 있다(김동미, 1996).

대상자 분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뇌졸중, 뇌손상, 요추 및 경추손상,

뇌성마비 및 운동발달지체장애, 파킨슨씨질환, 소아마비, 다발성관절질환,

와상 중인 노인환자 등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물리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재활을 위하여 병원

- 8 -



내에서의 치료와 더불어 퇴원 후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병원중심의 치료체계에서는 환자들이 퇴원 후 재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여 장애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나

재 입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김유철, 1993).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효율적

이고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퇴원 후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퇴원 후 재활을 위한 보완책으로 제안되는 것이 가정물리

치료사제도이다.

가정물리치료의 목표는 첫째, 가정 내에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시행함

으로써 회복을 촉진시키고, 둘째, 불능상태를 예방 혹은 지연시키며, 셋째,

병원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넷째, 상병기간 중에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간의 유대를 원활히 하며, 다섯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료비용을 절감

시키는데 있다(심정길, 1994).

가정물리치료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정착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세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료요구의 증대 및 환자의 병원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비상승을 억제함으로서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 질환자 및 노인성질환자,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불구 및 기능

장애 환자들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병원경영 측면에서 보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환자의

병원입원을 억제하고 조기퇴원을 유도함으로써 병상회전율을 높이고 병원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여 무리한 시설 확장없이 환자관리가

용이하므로 병원의 재무구조를 호전시킬 수 있다. 셋째, 가족의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한 병원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간, 의료비, 노력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도 가정이라는 친숙한 환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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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족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며 빠른 회복을 도모한다(한복희, 1993).

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팀접근 방법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보조장구사

등의 전문인력 들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3 . 국외사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의료이용 편리를 도모하며 보건의료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정건강관리제도는 그 활용범위와 사업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다.

나라마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는 물론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의, 식, 주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관리(hom e Care)제도, 둘째, 다양한 보건

의료 전문인력들이 서로 팀을 이루어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건강관리제도, 셋째, 병원 입원치료의 연장으로 간호사에 의해 치료, 간호,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제도 등이다.

영국 등 유럽지역이나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정건강관리

제도는 사고,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노인환자 등의 증가에 따른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유호신,

1994).

가. 미국

미국의 가정건강관리사업이 발전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가정건강관리사업의 초기는 1796년 Boston의 한

진료소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되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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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한데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있으며, 1898년 Los Angeles County

Departm ent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간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최초로 보건분야의 공식사업으로 포함하게

되었다(김성실, 1985). 극빈자대상의 재가환자 관리는 196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걸쳐 방문간호협회(visiting nurse association)의 자원봉사활동에 의

해 주로 이루었다.

그 다음은 196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저소득 환자

(m edicaid)와 65세 이상 노인환자(m edicare) 등을 관리해주기 위한 hom e

health agency가 활동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정부주관으로 m edicare와

m edicaid 대상 환자들을 주로 관리한 hom e health care는 주로 간호, 물리

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영양지도, 가정봉사, 사회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해 왔다.

셋번째는 1980년대 초 m edicare환자들의 의료비 상승과 의료요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DRG(diagnosis related group)지불제도의

적용 이후 주로 사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사업으로서 활성화된

단계이다. DRG지불제도의 적용으로 종합병원들은 입원환자들의 재원일수를

단축시켰고 그로 인해 조기 퇴원시킨 환자들을 관리해 주어야 했으므로 가정

건강관리사업이 입원 대체서비스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되기 시작한 병원중심 가정건강관리사업은 환자관리의

연속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과 병원내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각 병원들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유호신, 1994).

미국의 가정건강관리사업은 1980년 초기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한

DRG지불제도의 적용 이후 크게 보완적 역할로 성장되고 있다. 1990년 조사

보고에서는 현재 미국 전역에 약 12,000개의 hom e health agencies에서 약

400만명이 hom e health care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건강관리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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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국민 총 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의료소비자들의 m arket need에 25% 정도밖에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가 점차 탈 기관화된 치료관리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Albrecht, 1990).

지난 20여 년 동안 가정건강관리사업은 비용효율성 및 이용편이도 측면

에서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재 입원율과 사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과 질적인 면에서도 그 차이가 없었다는

사업효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질환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질환들이 증가되고 있어 환자개인을 놓고 볼 때, 병원치료가

효과적인 시기와 가정에서 치료받는 시기가 효과적인 시기가 있으므로 이를

잘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가정건강관리사업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유호신, 1994).

가정건강관리사업은 가정에서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전문 인력팀들과 의료기구 등의 발전을 함께 가져와 가정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전문인력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등 각종 전문인력

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가정물리치료의 운영실태는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와 같이 특정의 가정간호사제도 등 공식화된 명칭은 없고,

hom e care, hom e health care system , p atient care m anager라고 통칭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든 물리치료사든 가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별도의 자격 또는 면허도 없으며, 단지 기관별로 선발하여 6-8주

동안 교제와 실습을 위주로 자체교육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인성과 기술을

훈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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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소, 간호요양소, 병원부설 hom e health

service center, 병원 등이 공동출자형식으로 운영하는 조합 및 전문 agency

가 있다. 그 중에서도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각종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agency와 조합이다. 이러한 agency나 hom e health center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병원조직의 일부로 병원 내 설치되어

있더라도 면허를 받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치료내용은 심폐기능훈련에서부터 CVA (뇌졸증), Head Injury, Spinal

Cord Injury등 기동성 장애환자의 재활치료까지 다양한 내용의 치료를 행한다.

그리고 방문횟수도 치료내용과 환자상태의 경중정도에 따라 매일방문, 격일

방문, 주2회 등으로 달리 적용하고 환자당 평균 치료기간은 8주정도로 하여

이 기간이 경과되면 환자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어 적용하거나 치료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물리치료의 1회 가정방문치료비는 평균 40-60달러이며 특정치료기구를

사용하거나 고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경우 100달러까지 적용되나 환자가 입원

시에는 1일 병원 입원료로 500-1,200달러 정도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의 지불은 환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적용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와 본인부담의 적용비율이 다르나

직접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며 의료보호

환자는 국가에서 지불한다(양영애, 1997).

나. 일본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초창기에는 방문간호사업형태로 시작하여 현재는 병원이나

보건소 단위에서 노인환자 중심의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방문간호사업 역시 1세기 이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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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자선간호협회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민간이 경영하는 파견 간호사업이

개시 되었으며, 1923년에는 모자중심의 방문간호활동과 1924년 오사카에

방문간호부를 설치하여 가정분만을 돕도록 하였다. 그 후 방문간호활동이

계속 발전되면서 1930년에 이르러 공중위생방문협회가 설립되어 방문간호

활동이 전개되었다.

1937년에는 결핵, 모자, 기생충, 전염병, 정신보건 등을 위한 보건소법을

공포하여 보건소법에 근거한 가정방문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2년 뒤인 1965년부터는 노인환자 가정에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에 재가서비스사업 실시요강을 제정

하여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방문간호, 가사서비스, 식사서비스, 목욕서비스,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사업가, 시설직원 등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주민 등이 있다. 재가서비스의 종류는 노인재가서비스, 노인데이

케어, 노인보건시설데이케어 등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재활치료서비스 등이 있다.

그 중 재활치료서비스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가족보호교실, 건강진단

등이 있고 이 외에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이용자가 실비로

이용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주간

진료소(day care center)를 설치하여 포괄적인 노인과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보건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방문에 의한 보건의료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양영애, 1997).

최근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983년에 노인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가노인환자들 특히 와상 노인 환자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사

와 간호사에 의한 가정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물리치료의 운영실태는 현재 지역물리치료라는 새로운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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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고 있고 이는 지역재활활동 중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행해지는 물리치료사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병원에서만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초한 보건소,

신체장애자 복지센타, 데이케어, 데이홈 센타에서도 행해지며, 이들의 물리

치료장소와 물리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1965년부터 물리치료사가 구나 시의 장애자 복지센타 등에 근무하고 지방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재가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활동을 하기 시작

하였다. 이곳에서 신체기능의 회복이나 일상생활동작(ADL)지도 등으로

확대되었고 1983년 노인보건법에 기능훈련이 개시되어 재가장애자에 대해

기능훈련이 실시되었다. 노인보건법에 근거한 기능훈련사업의 의의는 심신이

저하되고 있는 자와 병원퇴원 후에도 계속하여 기능훈련이 필요한 자 등에게

심신기능의 유지회복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며,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후생백서에 의하면 전국에서 와상 중인 노인의 수는 약 100만명

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지역재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방문치료도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1996년에는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만으로는 이같은 환자, 보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후생성에선

복지보험을 신설하였다. 이 보험에는 물리치료사의 방문치료가 보험수가로

인정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기능훈련과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도지부에서 물리

치료원, 물리치료소 등을 연결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물리치료사는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직접 방문치료를

하며, 환자의 상태가 변화되어 위급한 상태나 좀 더 복잡한 치료를 원할

경우는 의사의 진찰을 받고 다시 시행한다.

지역재활의 평가는 환자, 보호자에서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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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다이토우시의 재활서비스의 이용자의 평가(야마모토, 1990)에서는 신체

기능의 유지, 개선, 정신부담의 경감을 분석하였다. 또 아오모리현 가나끼

마을에서 5년간 기능훈련사업의 평가에서는 대상자와 가족의 평가(오노,

1989)에서 신체적 기능향상과 정신적 부담의 경감, 타인과의 교류가 많아

졌다고 조사되었다.

다. 영국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보건 의료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체계 하에서 일차, 이차, 삼차의료

등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차의료의 경우 가정의, 치과의 그 외

의료전문가에 의해서, 이차의료의 경우는 병원 및 응급의료서비스, 삼차의료의

경우는 암과 같은 특정질환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에 의해, 지역사회의료는

N HS와 해당지방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부서와 협조체계에 의해서 제

공되고 있다. 등록된 환자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NHS제도 하에서는 의사

는 왕진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그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서비스와 시설이용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1911년에 제정된 국민보험법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의료비 급여를 제공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은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이 법은 환자의 간호, 보호 및 건강관련 예방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등의 많은 사회적

서비스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되었다. 1960년대에는 재가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일반화되어 지방정부가 재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적

으로 관여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보호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에는 가정건강보호,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건강보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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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 등이 포함되며 대인보호에는 일상동작보조와

위생원조가 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에는 가정봉사서비스, 가정간호, 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수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수발자 보험이 도입되어

소득관련급여, 소득보장, 주택급여, 지역사회위탁급여의 일부로서 보호수당을

받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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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공급하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

이용의사, 가정물리치료 경험,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χ²-test t- test

그림1.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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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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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요양급여기준
(문헌고찰)

가정물리치료사제도
운영방안 제시



2 . 연구대상

가. 물리치료사

본 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종합전문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물리

치료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총 43개의 전국 종합전문요양병원중

시도별로 개설기관의 50%를 단순무작위방법에 의해 표출한 결과 24개 종합

전문요양병원이 추출되었고, 종합병원의 경우 전국의 총 245개중 시도별로

개설기관의 20%를 편의추출방법에 의해 표본 추출한 결과 48개 종합병원이

추출되었다.

이상 표본 추출된 72개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①물리치료사가 7명 이하인 병원은 5명까지, 8-10명인 병원은 6명을,

11-13명인 병원은 7명을, 14-16명인 병원은 8명을, 17-19명인 병원은

9명을, 20명 이상인 병원은 10명의 물리치료사를 표본 추출하여

②동 병원들의 물리치료실 실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경력이

오래된 물리치료사를 우선적으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종합전문요양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143명과 종합

병원 물리치료사 소속 195명 등 총 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 환자 또는 보호자

조사대상은 상기 기준에 의거 표출된 병원에서 설문조사 기간동안 입원

또는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중 뇌졸증, 뇌손상, 척추

손상, 뇌성마비, 파킨슨씨질환, 다발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로 정의 내렸다.

그 결과 종합전문요양병원 환자 286명과 종합병원 환자 390명 등 총

676명의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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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고 사전 예비조사에 의해 재수정 보완하여 개발

되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대상 설문지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 필요성

15개 문항, 가정물리치료 실시 경험 7개 문항, 운영방법 13개 문항, 기대

효과 12개 문항 및 일반적 특성 11개 문항 등 총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지는 이용의사 및 환자의 상태 4개 문항,

입원에 관한 사항 8개 문항, 외래 이용에 관한 사항 6개 문항, 가정물리치료

받아본 경험에 관한 사항 8개 문항, 운영방법 7개 문항, 기대효과 12개

문항 및 일반적 특성 10개 문항 등 총 55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4 .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0년 10월 5일부터 11월5일까지 30일간 실시

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수집은 연구자가 병원 물리치료실을 직접 방문하여 배포

하고, 일부 지역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에게

자기기입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반송용 우편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종합전문요양병원 물리치료사 대상 설문지는 143부 배포에 107부가 회수

되어 회수율 74.8%를 보여 주었으며, 종합병원 물리치료사 대상 설문지는

195부 배포에 115부가 응답하여 응답율은 59.0%였다. 종합전문요양병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지는 286부 배포에 183부가 응답하여 응답율은 64.0%

이고, 종합병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지는 390부 배포에 198부가 응답되어

응답율은 50.8%였다〈표1〉. 이 중에서 불완전하게 응답한 물리치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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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와 환자 및 보호자용 34부를 제외한 물리치료사용 207부와 환자 및

보호자용 347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1〉설문 대상수 및 응답자수

구 분
설문 대상수

(명)
응답자수

(명)
응답율

(%)

물리치료사

종합전문요양병원 143 107 74.8

종합병원 195 115 59.0

계 338 222 65.7

환자(보호자)

종합전문요양병원 286 183 64.0

종합병원 390 198 50.8

계 676 381 56.4

5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W/ 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설문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환자의 건강상태와 가정물리치료의

필요성, 이용의사 및 운영방법간의 상관관계를 배경변인에 따라 χ²-test를

통해 차이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물리치료사와 환

자(보호자 포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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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가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근무병원, 근무병원 소재지,

근무연수, 연봉수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및 병원 당 물리치료사

근무인원수 등으로 구분하여 2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표2〉.

그 결과, 연령은 30-39세가 96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세

미만이 89명(43.0%)을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36명(65.7%)으로 여자

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104명(50.2%), 대학교 이상 졸업이

103명(49.8%)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병원은 종합병원 소속 물리

치료사가 105명(50.7%)으로 종합전문요양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보다 약간

많았고, 근무병원 소재지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135명(65.2%)이고, 중소도시(시, 군지역)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72명(34.8%)

이었다. 근무연수는 5년 이하 근무자가 102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6-10년 근무자가 57명(27.5%)을 차지하였다. 한편, 연봉수준은

2,000만원- 3,000만원이 99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00만원

미만이 90명(43.5%)을 차지하였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수는

21-30명이 99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1일 31명 이상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도 28명(13.5%)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양질의

물리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30명 이내로 인정하는

규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으로 1일 30명 이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 당 물리치료사 근무인원은

6-10명이 82개(39.6%) 병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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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연 령

30세 미만 89 43.0
30 - 39세 96 46.4

40세 이상 22 10.6

성 별
남 자 136 65.7
여 자 71 34.3

학 력
전문대졸 104 50.2

대학교졸 이상 103 49.8

근 무 병 원
종합전문요양병원 102 49.3
종합병원 105 50.7

근무병원 소재지
대도시 135 65.2

중소도시 72 34.8

근 무 연 수

5년 이하 102 49.3
6 - 10년 57 27.5

11년 이상 48 23.2

연 봉 수 준

2,000만원 미만 90 43.5
2,000 - 3,000만원 미만 99 47.8
3,000만원 이상 18 8.7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수

20명 이하 80 38.6
21 - 30명 99 47.8
31명 이상 28 13.5

병원당 물리치료사

근무 인원

1- 5명 80 38.6

6 - 10명 82 39.6
11명 이상 45 21.7

계 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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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 및 보호자

환자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거주지, 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수입 및 환자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환자 111명과 보호자 23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표3〉.

그 결과, 환자의 연령은 40세 이하가 49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41-60세가 48명(43.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

에서는 사고로 인한 질환이 많고, 장년층에서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보호자 연령은 40세 이하가 117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41-60세로 98명(41.5%)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70명

(63.1%)이고, 여자는 41명(36.9%)을 차지하여 남자가 많았으나, 보호자의

성별은 반대로 여자가 128명(54.2%)으로 남자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환자

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 남자 환자의 배우자가 병간호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거주지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광역시 이상 대도시

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시, 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다소

많았다. 그리고 환자의 학력은 고졸이 55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대학교졸 이상 37명(33.3%), 중졸 이하 19명(17.1%) 순 이었다. 반면,

보호자는 대학교졸 이상이 109명(46.2%)이고, 다음으로는 고졸 95명(40.3%),

중졸이하 32명(13.6%) 순 이었다. 또한 결혼여부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기혼

인 경우가 각각 73명(65.8%), 188명(79.7%)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직업은

무직, 주부, 학생50명(45.0%), 사무직, 서비스직44명(39.6%), 생산직, 농·어업직

17명(15.3%) 순으로 나타났고, 보호자 직업도 무직, 주부, 학생133명(56.3%),

사무직, 생산직88명(37.3%), 생산직, 농·어업직 15명(6.4%)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보호자의 가족 전체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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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환자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환 자 보 호 자

응답자
(명)

백분율
(%)

응답자
(명)

백분율
(%)

연 령

40세 이하 49 44.1 117 49.6
41 - 60세 48 43.2 98 41.5

61세 이상 14 12.6 21 8.9

성 별
남 자 70 63.1 108 45.8

여 자 41 36.9 128 54.2

거 주 지
대도시 56 50.5 139 58.9
중소도시 55 49.5 97 41.1

학 력

중졸 이하 19 17.1 32 13.6

고 졸 55 49.5 95 40.3

대학교졸 이상 37 33.3 109 46.2

결혼여부

기 혼 73 65.8 188 79.7
미 혼 30 27.0 46 19.5

이혼· 별거· 사별 8 7.2 2 0.8

직 업

사무직· 서비스직 44 39.6 88 37.3
생산직· 농·어업직 17 15.3 15 6.4

무직· 주부· 학생 50 45.0 133 56.3

월 수 입

200만원 미만 50 45.0 115 48.7
200 - 300만원 미만 29 26.1 70 29.7
300만원 이상 32 28.8 51 21.6

환자와의

관 계

배우자 - - 106 44.9
부 모 - - 57 24.2
자 녀 - - 52 22.0

기 타 21 8.9

계 111 100.0 2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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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입원환자의 형태

조사일 현재 입원치료 받고있는 있는 환자 210명에 대하여 상병명, 발병

기간, 입원치료하고 있는 병원종별, 병원소재지, 치료받고 있는 서비스, 입원

중 물리치료 기간, 입원기간동안 치료비, 환자의 거동상태 등으로 형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4〉.

그 결과, 상병명은 50-60대에 주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뇌졸중이

90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뇌손상이 61명(29.0%)명이고, 척추

손상는 55명(26.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병기간은 6개월 이하가 93명

(4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70명(33.3%)을 차지하였다. 한편, 입원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이 125명(59.5%)이고, 종합전문요양병원은 85명(40.5%)으로 나타났다.

입원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가 116명(55.2%)

이고, 중소도시(시, 군 지역)는 94명(44.8%)으로 나타났다. 치료받고 있는

서비스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172명(81.9%)이고,

단순히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경우는 38명(18.1%)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다른 치료 없이 물리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원을 권장하여 병원의 병상

회전율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가정물리치료가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한편, 입원 중 물리치료기간은 4-12개월 치료하는 경우가

86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1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52명(24.8%)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입원기간동안 치료비는 장기간 입원

으로 인하여 2,000만원 이상이 68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자의 거동상태는 환자가 입원 중에 있어

의자차를 이용하여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109명(51.9%)이고, 다음으로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49명(2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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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입원환자의 형태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병 명

뇌졸증 90 42.9
뇌손상 61 29.0
척추손상 55 26.2

다발성 관절염 4 1.9

발병기간

6개월 이하 93 44.3
7 - 12개월 47 22.4

13개월 이상 70 33.3

입원치료 병원
종합전문요양병원 85 40.5
종합병원 125 59.5

병원 소재지
대도시 116 55.2

중소도시 94 44.8

치료받고 있는

서비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병행 172 81.9
물리치료만 38 18.1

입원 중 물리치료

기간

3개월 이하 72 34.3

4 - 12개월 86 41.0
13개월 이상 52 24.8

입원기간동안

치료비

500만원 미만 58 28.4
500 - 1,000만원 미만 37 18.1
1,000 - 2,000만원 미만 41 20.1

2,000만원 이상 68 33.3

환자의 거동상태

환자 스스로 거동 가능 16 7.6

보조장구 이용 거동 가능 36 17.1

의자차를 이용 거동 가능 109 51.9

거동 전혀 불가능 49 23.3

계 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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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외래환자의 형태

조사일 현재 외래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137명에 대하여 상병명, 발병

기간, 외래로 치료받고 있는 병원, 외래에서 물리치료 받는 기간, 환자의

거동상태, 병원방문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병원까지의 소요시간 등으로

형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5〉.

그 결과, 상병명은 입원환자와 같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뇌졸증 환자가

55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뇌손상(21.9%), 뇌성마비(18.2%),

척추손상(15.3%) 순으로 나타났고, 발병기간은 1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가 99명(72.8%)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은 종합전문요양병원이 84명(61.3%)이고, 종합병원은 53명(38.7%)

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외래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는 기간은 발병기간과

동일하게 13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66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6개월 이하 46명(33.6%), 7개월-12개월 25명(18.2%) 순 이었다.

한편, 외래 환자의 거동상태는 입원환자와 달리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경우가 43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의자차를 이용하여 거동

이 가능한 경우가 42명(30.9%), 보조장구를 이용하여 거동이 가능한 경우가

32명(23.5%),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19명(14.0%)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자차나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치료해 준다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환자가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91명(66.4%)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40명

(29.2%)을 차지하였으며, 병원에 내원하기 위해 집에서 병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내가 85명(62.0%), 1시간 이상도 9명(6.6%)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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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외래환자의 형태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상 병 명

뇌졸증 55 40.1
뇌손상 30 21.9

척추손상 21 15.3
뇌성마비 25 18.2
기 타 6 4.4

발 병 기 간

6개월 이하 14 10.3

7개월 - 12개월 23 16.9
13개월 이상 99 72.8

외래 치료병원
종합전문요양병원 84 61.3

종합병원 53 38.7

외래 물리치료기간

6개월 이하 46 33.6
7개월 - 12개월 25 18.2

13개월 이상 66 48.2

환자의 거동상태

환자 스스로 거동 가능 43 31.6
보조장구 이용 거동가능 32 23.5
의자차를 이용 거동 가능 42 30.9

거동이 전혀 불가능 19 14.0

교 통 수 단

대중교통 40 29.2
승용차 91 66.4
기 타 6 4.4

병원까지 소요시간

30분 미만 85 62.0

30분 - 1시간 43 31.4
1시간 이상 9 6.6

계 1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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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병원 내원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가장 불편한 정도에 따라 5점에서

1점까지 점수화하여 분석한 결과는〈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

한 문제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수단 문제(3.14점), 동반할 보호

자 문제(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 시간적 문제보다는 환자의 거동상태의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한 이동문제를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6〉외래 내원시 불편사항

불 편 사항 평균점수 표준편차

거동이 불편한 문제 3.68 1.37

교통수단 문제 3.14 1.37

동반할 보호자 문제 2.97 1.40

시간적 문제 2.79 1.33

비용 문제 2.5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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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 및 이용의사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리치료의 공급 인력인 물리

치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7명중

205명 (99.0%)이 "필요하다"고 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아울러 물리치료의

수요자인 환자와 보호자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의사에 대하여

환자는 111명중 100명(90.1%), 보호자는 236명중 215명(91.1%)가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리치료사와 환자 및 보호자 모두 필요성과 이용의사에 대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물리치료사제도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7〉가정물리치료사 제도의 필요성 및 이용의사

구 분
물리치료사 환 자 보호자

응답자

(명)

백분율

(%)

응답자

(명)

백분율

(%)

응답자

(명)

백분율

(%)

필요 하다 205 99.0 100 90.1 215 91.1

필요 없다 2 1.0 11 9.9 21 8.9

계 207 100.0 111 100.0 2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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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별,

성별, 학력별, 근무병원종별, 근무병원 소재지별 및 근무연수별 간의 교차

분석을 한 결과는〈표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응답이

99.0%가 필요하다 로 편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8〉필요성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간의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필요하다
필요없

다
계 χ² p

연 령

30세 미만 88(98.9) 1(1.1) 89(100.0)

0.24 0.8930 - 39세 95(99.0) 1(1.0) 96(100.0)

40세 이상 22(100.0) - 22(100.0)

성 별
남 자 135(99.3) 1(0.7) 136(100.0)

0.22 0.64
여 자 70(98.6) 1(1.4) 71(100.0)

학 력
전문대졸 103(99.0) 1(1.0) 104(100.0)

0.00 1.00
대학교졸 이상 102(99.0) 1(1.0) 103(100.0)

근무병원

종 별

종합전문요양병원 100(98.0) 2(2.0) 102(100.0)
2.07 0.15

종합병원 105(100.0) - 105(100.0)

근무병원
소재지

대도시 134(99.3) 1(0.7) 135(100.0)
0.20 0.65

중소도시 71(98.6) 1(1.4) 72(100.0)

근무연수

1 - 5년 101(99.0) 1(1.0) 102(100.0)

0.84 0.666 - 10년 56(98.2) 1(1.8) 57(100.0)

11년 이상 48(100.0) - 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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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물리치료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필요하다 고 응답한 물리치료사 205명을 대상으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표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가 장애인에게 치료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

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물리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 4.39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 할 것이라는 항목에서는 평균점수가 3.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가정물리치료사 제도가 보험재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9〉물리치료사의 제도 필요이유 인식정도

필 요 이 유
평균
점수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 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재가 장애인에게 치료기회
제공

4.53
119

(58.0)
76

(37.1)
10

(4.9)
- -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물리치료 환자 증가

4.39
97

(47.3)
92

(44.9)
15

(7.3)
1

(0.5)
-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4.36
88

(42.9)
104

(50.7)
11

(5.4)
2

(1.0)
-

물리치료사 업무영역의 확대 4.26
77

(37.6)
107

(52.2)
18

(8.8)
3

(1.5)
-

물리치료사의 고용기회 확대 4.18
68

(33.2)
107

(52.2)
29

(14.1)
1

(0.5)
-

병원의 병상 가동율 높임 3.75
42

(20.5)
87

(42.4)
59

(28.8)
17

(8.3)
-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 3.49
29

(14.1)
68

(33.2)
83

(40.5)
25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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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포함)의 제도 이용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 월수입별, 상병명별 및 환자의 거동상태별로 교차

분석을 한 결과는〈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의사가 있는 환자는

315명(90.8%)이고, 이용의사가 없는 환자는 32명(9.2%)으로 나타났고,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지 연령과 학력에서는 젊은층

과 고학력일수록 제도 이용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병간호를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

어 장기 병간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여 여성의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상병명에서는 뇌성마비에서 특히 제도 이용의사가 높았으며, 환자의

거동상태에서는 거동이 어려울수록 제도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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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이용의사에 대한 환자의 일반적 특성간의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이용

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계 χ² p

연 령

40세 이하 153(92.2) 13(7.8) 166(100.0)
1.48 0.4841 - 60세 132(90.4) 14(9.6) 146(100.0)

61세 이상 30(85.7) 5(14.3) 35(100.0)

성 별
남 자 159(89.3) 19(10.7) 178(100.0)

0.92 0.34
여 자 156(92.3) 13(7.7) 169(100.0)

거주지
대도시 175(89.7) 20(10.3) 195(100.0)

0.57 0.45
중소도시 140(92.1) 12(7.9) 152(100.0)

학 력

중졸 이하 44(86.3) 7(13.7) 51(100.0)
1.74 0.42고 졸 136(90.7) 14(9.3) 150(100.0)

대학교졸 이상 135(92.5) 11(7.5) 146(100.0)

월수입

200만원 미만 150(90.9) 15(9.1) 165(100.0)

1.34 0.51200-300만원미만 92(92.9) 7(7.1) 99(100.0)

300만원 이상 73(88.0) 10(12.0) 83(100.0)

병 명

뇌졸증 131(90.3) 14(9.7) 145(100.0)

0.99 0.91

뇌손상 82(90.1) 9(9.9) 91(100.0)

척추손상 68(90.7) 7(9.3) 75(100.0)
뇌성마비 25(96.2) 1(3.8) 26(100.0)
기 타 9(90.0) 1(10.0) 10(100.0)

거동상태

환자 스스로 거동 51(86.4) 8(13.6) 59(100.0)

6.70 0.82
보조장구 이용 거동 62(91.2) 6(8.8) 68(100.0)

의자차를 이용 거동 135(89.4) 16(10.6) 151(100.0)

거동 전혀 불가능 67(98.5) 1(1.5) 68(100.0)

계 315(90.8) 32(9.2) 34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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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발병기간 및 물리치료기간 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단지 발병기간이 7-12개월에서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13개월 이상 장기환자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기간의 치료로 환자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이용의사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입원과 외래의 물리치료기간에서도

13개월 이상 장기 물리치료 환자가 13개월 이하 물리치료 환자보다

가정물리치료사제도 이용의사가 낮았다.

〈표11〉이용의사에 대한 발병기간 및 물리치료기간 간의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이용

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계 χ² p

발병기간

6개월 이하 99(92.5) 8(7.5) 107(100.0)

6.67 0.367 - 12개월 68(97.1) 2(2.9) 70(100.0)

13개월 이상 147(87.0) 22(13.0) 169(100.0)

입 원

물리치료기간

3개월 이하 99(91.7) 6(8.3) 72(100.0)

3.83 0.154 - 12개월 84(97.7) 2(2.3) 86(100.0)

13개월 이상 47(90.4) 5(9.6) 52(100.0)

외 래

물리치료기간

6개월 이하 42(91.3) 4(8.7) 46(100.0)

1.56 0.467 - 12개월 21(84.0) 4(16.0) 25(100.0)

13개월 이상 55(83.3) 11(16.7) 66(100.0)

계 315(90.8%) 32(9.2%) 34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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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가 제도 이용의사 이유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표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 이용

의사가 있는 315명의 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의 거동이 불편함으로 라는 항목

에서 3.8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원치료

또는 입원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3.69점), 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3.58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의사가 없는

32명의 환자와 보호자는 그 이유로 진료비가 많이 들 것 같다 가 3.59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원치료 또는 입원으로 인한 불편함을 별로 못

느낀다 (3.39점) , 가정물리치료의 질이 병원수준보다 떨어질 것 같다

(2.9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12〉가정물리치료 이용여부 이유

이용여부 이 유
평균

점수

이용하겠다

환자의 거동이 불편함으로 3.88

통원치료 또는 입원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3.69

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3.58

간병해주는 가족원이 부족함으로 2.08

치료비가 적게 들것 같다 1.77

이용하지

않겠다

진료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다 3.59

통원치료 또는 입원으로 인한 불편함을 별로 못 느낀다 3.39

가정물리치료 질이 병원수준보다 떨어질 것 같다 2.91

병원에서 보고 배운대로 가족이 해도 충분할 것 같다 2.65

가정이 공개되는 것이 싫다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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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정물리치료 경험여부

가. 물리치료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물리치료가 법적, 제도적으로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여 비공식적으로 가정물리치료를 요청 받은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는 207명중 50.7%인 105명이며, 실제 가정물리치료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는 25.6%인 53명으로 나타났다〈표13〉.

최근 1년 동안 가정물리치료를 원하였던 환자수가 1-5명인 물리치료사는

68.6% 이고, 6-10명은 2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하였던 환자 중 실제로

가정물리치료를 실시한 환자수가 1-5명인 물리치료사는 88.7%이고, 환자수가

6-10명인 물리치료사는 9.4%, 11명 이상 실시한 물리치료사는 1.9%였다.

한편, 가정물리치료를 원하였던 상병은 뇌졸증이 50.2%인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척추손상(13.4%), 뇌성마비(12.3%), 뇌손상(11.1%) 순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물리치료를 실시한 일수는 주3일이 7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1-2일 방문이 17.9%로 나타났다. 또한 1일

방문당 치료비는 4-6만원 미만이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10만원

미만이 27.5%, 4만원 미만이 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만원 이상 고액의

치료비를 받는 물리치료사도 9.8%인 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치료비의

차이가 큰 이유는 가정물리치료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물리치료사

간에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에서 요양급여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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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가정물리치료 실시 경험

구 분 응답수(명) 백분율(%)

가정물리치료 요청받는

경험여부

있 다 105 50.7
없 다 102 49.3

계 207 100.0

최근 1년 동안 가정물리

치료를 원하였던 환자수

1 - 5명 72 68.6
6 - 10명 22 21.0
11명 이상 11 10.4

계 105 100.0

최근 1년 동안 실제 가정

물리치료를 실시한 환자수

1 - 5명 47 88.7

6 - 10명 5 9.4
11명 이상 1 1.9

계 53 100.0

가정물리치료를

원하였던 상병

뇌졸증 127 50.2
뇌손상 28 11.1
척추손상 34 13.4
뇌성마비 31 12.3
파킨슨씨병 7 2.8
기 타 26 10.3

계 253 100.0

치료 일수

주 1 - 2일 10 17.9
주3일 42 75.0
주4 - 5일 4 7.1

계 56 100.0

1일 방문당 치료비

4만원 미만 9 17.6
4 - 6만원 미만 23 45.1
6 - 10만원 미만 14 27.5
10만원 이상 5 9.8

계 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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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환자

환자(보호자 포함)가 가정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유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표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환자는 347명중 6.1%인 21명으로 나타났고, 받아본 경험이 있는 21명의

상병명은 뇌졸증이 61.9%인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뇌손상, 척추

손상, 뇌성마비, 기타 상병이 각각 2명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에 방문한

치료일수는 주3일이 47.6%인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1-2일

방문하여 치료한 경우가 33.3%이고, 주4-5일이 19.1%로 나타났다.

가정물리치료를 받은 기간은 3개월 이하가 42.9%인 9명으로 가장 많았고,

7개월 이상 치료받은 경우도 28.6%인 6명이 있었다.

가정물리치료비로 지불한 월 비용은 50-100만원이 61.9%인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 100만원이상 지불한 경우도 14.3%인 3명이 있었다. 그리고

가정물리치료를 받은 환자 21명 중 치료결과에 대하여 만족한 환자는

71.4%인 15명이고,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는 28.6%인 6명으로

나타났다.

치료결과에 만족한 이유에 대하여 환자상태가 호전되어 라고 한 환자는

34.2%인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병원왕래의 불편이 해소되어

라고 한 환자가 31.6%인 12명을 차지하였다. 반면,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가정에서 치료받기가 불편하기 때문 이라고 한 환자는

66.6%인 4명이고, 병원에서 치료할 때보다 치료효과가 없어서 라고 한

환자는 33.3%인 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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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가정물리치료 받아본 경험

구 분
응답수

(명)
백분율

(%)

가정물리치료 받아

본 경험여부

있 다 21 6.1
없 다 326 93.9

계 347 100.0

가정물리치료를

받았던 상병

뇌졸증 13 61.9
뇌손상 2 9.5
척추손상 2 9.5
뇌성마비 2 9.5
기 타 2 9.5

치료일수
주 1 - 2일 7 33.3
주 3일 10 47.6
주 4 - 5일 4 19.1

가정물리치료

받은 기간

3개월 이하 9 42.9
4 - 6개월 6 28.6
7개월 이상 6 28.6

월 지불한

가정물리치료비

50만원 미만 5 23.8
50 - 100만원 미만 13 61.9
100 만원 이상 3 14.3

가정물리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

만족 15 71.4
만족하지 못함 6 28.6

계 21 100.0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한 이유

환자상태가 호전되어서 13 34.2
병원왕래의 불편 해소 12 31.6
간병에 따른 가족의 부담 감소 5 13.2
가사 또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치료 5 13.2
경제적 부담 감소 3 7.9

계 38 100.0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이유

가정에서 치료받기가 불편하다 4 66.6

병원에서 치료할 때보다 치료
효과가 없었다

2 33.3

계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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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정물리치료 운영방법

가. 건강보험 적용여부

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보호자 포함)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표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는 82.1%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환자는 98.1%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환자는 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물리치료사중 17.9%가 반대한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표15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두 집단간 교차분석

단위 : 명(%)

건강보험

적용찬성

건강보험

적용 반대
계 χ² p

물리치료사 170(82.1) 37(17.9) 207(100.0)

42.14 0.00**

환 자 309(98.1) 6(1.9) 315(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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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물리치료 비용 지불방법

가정물리치료 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리

치료사와 환자(보호자 포함)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표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물리치료사는 109명(52.7%)이 C type(치료행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D type(1일 방문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34명(16.4%)이 선호하였다. 또한 환자도 C type(치료행위에 따라 일

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114명(36.2%)이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D

typ e(1일 방문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83명(26.3%)이 선호하였다.

〈표16〉가정물리치료 비용 지불방법에 대한 두 집단간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A B C D E 계 χ² p

물리치료사
30

(14.5)
20

(9.7)
109

(52.7)
34

(16.4)
14

(6.8)
207

(100.0)

19.38 0.00*

환 자
52

(16.5)
24

(7.6)
114

(36.2)
83

(26.3)
42

(13.3)
315

(100.0)

＊p〈0.01

주) A : 소요시간당 일정액을 지불한다 B : 상병(질환)별로 일정액을 지불한다

C : 치료행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한다 D : 1일 방문당 일정액을 지불한다

E : 지불방법은 어느 경우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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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환자부담금액 지불방법

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 가정물리치료비용중 환자가 부담

하여야 금액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환자(보호자 포함)에게는 전문적인 내용

이기 때문에 설문을 실시하지 않고, 물리치료사에게만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표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외래부담율(55%)로 환자가 부담

하는 방법을 33.0%인 68명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입원부담율(20%)로

환자가 부담하는 방법을 25.7%인 53명이 선호하였다.

〈표17〉환자부담금액 지불방법

지 불 방 법 응답자(명) 백분율(%)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외래부담율(55%)로 환자 부담
68 33.0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입원부담율(20%)로 환자 부담
53 25.7

교통비+1회방문당수가+행위료를 합한 금액에

외래부담율(55%)로 환자부담
37 18.0

교통비+1회방문당수가+행위료를 합한 금액에

입원부담율 (20%)로 환자부담
25 12.1

총진료비와 관계없이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 23 11.2

계 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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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물리치료비용의 환자부담액 지불방법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별, 성별, 학력별, 근무병원 종별 및 근무병원 소재지별로 교차

분석을 한 결과는〈표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 근무병원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남자가 A type(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입원부담율(20%)로 환자

부담)을 41명(30.4%)이 가장 선호하였으나, 여자는 B type(교통비는 소요시간

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외래부담율(50-55%)로

환자 부담)을 33명(46.5%)이 가장 많이 선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업과 대학교졸업 이상에서 모두 A

typ e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병원 소재지에서는 대도시에서 B typ e을 54명(40.0%)이 가장 선호

하였으나, 중소도시에서는 A type을 20명(28.2%)이 가장 선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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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지불방법에 대한 물리치료사 일반적 특성간의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A B C D E 계 χ² p

연 령

30세 미만
23

(25.8)
34

(38.2)
7

(7.9)
18

(20.2)
7

(7.9)
89

(100.0)

7.93 0.4430 - 39세
25

(26.3)
29

(30.5)
15

(15.8)
13

(13.7)
13

(13.7)
95

(100.0)

40세 이상
5

(22.7)
5

(22.7)
3

(13.6)
6

(27.3)
3

(13.6)
22

(100.0)

성 별
남 자

41
(30.4)

35
(25.9)

19
(14.1)

25
(18.5)

15
(11.1)

135
(100.0)

10.52 0.03＊
여 자

12
(16.9)

33
(46.5)

6
(8.5)

12
(16.9)

8
(11.3)

71
(100.0)

학 력
전문대 졸

26
(25.0)

33
(31.7)

13
(12.5)

14
(13.5)

18
(17.3)

104
(100.0)

9.64 0.04*
대학교졸 이상

27
(26.5)

35
(34.3)

12
(11.8)

23
(22.5)

5
(4.9)

102
(100.0)

근 무

병 원

종합전문요양
병원

23
(22.8)

36
(35.6)

10
(9.9)

22
(21.8)

10
(9.9)

101
(100.0)

3.80 0.43
종합병원

30
(28.6)

32
(30.5)

15
(14.3)

15
(14.3)

13
(12.4)

105
(100.0)

근 무

병 원

소재지

대도시
33

(24.4)
54

(40.0)
12

(8.9)
25

(18.5)
11

(8.1)
135

(100.0)
12.71 0.01**

중소도시
20

(28.2)
14

(19.7)
13

(18.3)
12

(16.9)
12

(16.9)
71

(100.0)

＊p〈0.05 ＊＊p〈0.01

주) A :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입원부담율(20%)로 환자 부담

B :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외래부담율(55%)로 환자 부담

C : 교통비+1회방문당수가+행위료를 합한 금액에 입원부담율 (20%)로 환자부담

D : 교통비+1회방문당수가+행위료를 합한 금액에 외래부담율 (55%)로 환자부담

E : 총진료비와 관계없이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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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정물리치료비 총 산정금액

가정물리치료 금액은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물리치료를

공급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응답을 살펴보면〈표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일

방문치료시 건강보험 청구액과 환자본인부담액을 합쳐 가정물리치료비

총 산정금액을 3만원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76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만-4만원미만이 34.3%이고, 4만원이상이 29.0%로 나타

났다.

〈표19〉 가정물리치료비 총 산정금액

총 산정금액 응답수(명) 백분율(%)

3만원 미만 76 36.7

3만원 - 4만원 미만 71 34.3

4만원 이상 60 29.0

계 207 100.0

가정물리치료 총 산정금액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별,

성별, 근무병원 종별, 근무병원 소재지별 및 근무연수별 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표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에서는 30세 미만과 40세 이상

에서 3만원미만을 각각 38.2%와 54.5%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나, 30-39세

에서는 3-4만원미만을 36명(37.5%)이 가장 선호하였다. 한편, 근무병원

종별에서는 종합전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3-4만원미만을 38명

(37.3%)이 가장 선호하였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3만원 미만을

45명(42.9%)이 가장 선호하여, 종별간 산정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근무병원 소재지에서는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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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4만원미만을 45명(34.1%)이 가장 선호하였고, 중소도시에서는 3만원

미만을 31명(43.1%)이 가장 선호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근무연수에서는 1-5년과 11년 이상에서 3만원 미만을 각각 42.2%와

41.7%로 가장 선호하였다.

〈표20〉산정금액에 대한 물리치료사 일반적 특성간의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만원
이상

계 χ² p

연 령

30세미만 34(38.2) 28(31.5) 27(30.3) 89(100.0)

5.29 0.2630 - 39세 30(31.3) 36(37.5) 30(31.3) 96(100.0)

40세 이상 12(54.5) 7(31.8) 3(13.6) 22(100.0)

성 별
남 자 49(36.0) 44(32.4) 43(31.6) 136(100.0)

1.44 0.49
여 자 27(38.0) 27(38.0) 17(23.9) 71(100.0)

근 무

병 원

종합전문요양

병원
31(30.4) 38(37.3) 33(32.4) 102(100.0)

3.49 0.18
종합병원 45(42.9) 33(31.4) 27(25.7) 105(100.0)

소재지
대도시 45(33.3) 46(34.1) 44(32.6) 135(100.0)

2.96 0.23
중소도시 31(43.1) 25(34.7) 16(22.2) 72(100.0)

근 무

연 수

1 - 5년 43(42.2) 32(31.4) 27(26.5) 102(100.0)

6.88 0.146 - 10년 13(22.8) 25(43.9) 19(33.3) 57(100.0)

11년 이상 20(41.7) 14(29.2) 14(29.2) 48(100.0)

계 76(36.7) 71(34.3) 60(29.0) 2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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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물리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액

1일 가정물리치료비 총 산정금액 중 건강보험 청구액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여 할 금액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보호자 포함)간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표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는 2만원이상을 71명

(34.3%)이 가장 선호하였고, 반면 환자는 1만원-1만5천원 미만을 122명

(38.7%)이 가장 선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21〉1일 환자부담금액에 대한 두 집단간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1만원
미만

1-1.5만원
미만

1.5-2만원
미만

2만원
이상

계 χ² p

물리치료사 28(13.5) 66(31.9) 42(20.3) 71(34.3) 207(100.0)
22.47 0.00**

환 자 78(24.8) 122(38.7) 57(18.1) 58(18.4) 315(100.0)

＊＊p〈0.01

1일 가정물리치료비 총 산정금액 중 환자부담금액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의

연령별, 근무병원 종별, 학력별 및 근무연수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에서는 30세 미만과 30-39세에서 2만원

이상을 가장 선호하였고, 40세 이상에서는 1-1.5만원 미만을 가장 선호하였

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근무병원 종별에서는

종합전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2만원이상을 32명(31.4%)이

가장 선호한 반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2만원 이상과 1-1.5

만원을 39명(37.1%)이 똑같이 선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근무연수에서는 1-5년이 2만원 이상을 가장 많이 선호한 반면,

6-10년과 11년 이상은 1-1.5만원 미만을 가장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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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환자부담금액에 대한 물리치료사 일반적 특성간 교차분석

단위 : 명(%)

구 분
1만원
미만

1-1.5만
원 미만

1.5-2만
원 미만

2만원
이상

계 χ² p

연 령

30세 미만 14(15.7) 25(28.1) 17(19.1) 33(37.1) 89(100.0)

5.88 0.4430-39세 9(9.4) 32(33.3) 22(22.9) 33(34.4) 96(100.0)

40세 이상 5(22.7) 9(40.9) 3(13.6) 5(22.7) 22(100.0)

근 무

병 원

종합전문요양

병원
13(12.7) 27(26.5) 30(29.4) 32(31.4) 102(100.0)

10.69 0.01**

종합병원 15(14.3) 39(37.1) 12(11.4) 39(37.1) 105(100.0)

학 력
전문대졸 14(13.5) 38(36.5) 16(15.4) 36(34.6) 104(100.0)

3.91 0.27
대학교졸이상 14(13.6) 28(27.2) 26(25.2) 35(34.0) 103(100.0)

근 무

연 수

1 - 5년 14(13.7) 31(30.4) 19(18.6) 38(37.3) 102(100.0)

3.89 0.696 -10년 5(8.8) 18(31.6) 14(24.6) 20(35.1) 57(100.0)

11년 이상 9(18.8) 17(35.4) 9(18.8) 13(27.1) 48(100.0)

계 28(13.5) 66(31.9) 42(20.3) 71(34.3) 207(1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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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물리치료 치료간격

가정물리치료 치료간격에 대하여〈표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리

치료사와 환자(보호자 포함) 모두 주3일 치료하는 것을 50%이상 선호하였고,

매일 가정에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1명도 선호하지

않았으나, 환자는 14명(4.4%)이 선호하였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간격을 정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에게만 설문하여

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표23〉가정물리치료 치료간격

단위 : 명(%)

구 분 주1-2일 주3일 주4-5일 매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계

물리치료사 28(13.5) 123(59.4) 4(1.9) - 52(25.1) 207(100.0)

환 자 48(15.2) 169(53.7) 84(26.7) 14(4.4) - 315(100.0)

바. 가정물리치료사 자격요건 등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물리치료사

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는〈표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격요건은 면허취득

후 3-5년 정도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물리치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25.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정물리치료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하는 것이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보건소 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23.7%로 나타났다.

한편, 양질의 가정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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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치료하는 것이 적정 환자수 인가에 대하여는 5명이 27.5%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는 4명(22.2%), 3명(19.8%), 6명(15.9%), 7명 이상(9.7%)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적정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30분-1시간 미만이 61.8%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1시간-1시간30분이

32.9%를 차지하였다.

〈표24〉가정물리치료사 자격요건 등

구 분
응답자

(명)
백분율

(%)

자격요건

물리치료사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17 8.2

면허취득 후 1-2년 정도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37 17.9

면허취득 후 3-5년 정도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100 48.3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53 25.6

운영주체

종합전문요양병원에서 운영 31 15.0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 80 38.6

병원급 이상에서 운영 47 22.7
보건소 또는 복지관에서 운영 49 23.7

적정 치료

환자 수

3명 미만 41 19.8
4명 46 22.2

5명 57 27.5
6명 33 15.9
7명 이상 20 9.7

환자 1명

당 치료

소요시간

30분 미만 5 2.4
30분 - 1시간 미만 128 61.8
1시간 - 1시간 30분 68 32.9
1시간30분 이상 6 2.9

계 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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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효과

가정물리치료제도사가 실시되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으로 점수화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보호자 포함) 두 집단을 대상으로

t-test를 하였다. 그 결과는〈표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합계

평균은 4.07점, 환자는 4.03점으로 두 집단 모두 4점(그렇다)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가정물리치료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항별로 보면, 병원 내원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의 소계 평균

점수는 4.24점, 환자는 4.25점이었고, 간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리치료사가

4.11점, 환자가 4.0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4.34점, 환자는 4.25점이었고,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물리치료사가

3.45점, 환자가 3.50점 이었다. 그리고 입원에 관한 사항은 물리치료사가

40.2점, 환자가 3.90점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원시 불편사항의 셋 항목 모두 물리치료사와 환자에서 4점 이상

으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병원 내원

시 불편사항 항목 중 병원왕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에 대하여 물리

치료사는 4.41점, 환자는 4.40점으로 기대되는 효과 항목들 전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물리치료사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 내원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간병에 관한 사항 항목들 중에서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3.98점으로 나타났고, 환자는

3.94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나, 모두 평균 점수보다 낮아 다른 항목보다는 기대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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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에서는 물리

치료사는 4.45점으로 나타났고, 환자는 4.31점을 보여, 평균점수보다 두 집단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그렇다 (4점)이상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용에 관한 사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평균점수보다 0.5점 정도 낮아,

기대되는 효과가 다른 사항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의료비를 줄일 것이라는 효과에 대하여는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통계적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입원에 관한 사항에서는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고 입원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4.16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환자는 3.96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그렇다 하여 실질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장기

입원으로 인해 조기퇴원을 강요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다 에 대하여 물리

치료사는 3.87점, 환자는 3.83점으로 기대되는 효과 12개 항목 중 두 집단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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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가정물리치료 실시에 따른 두 집단간의 기대효과 차이 분석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 분 기 대 효 과
물리

치료사
환자 및
보호자

t값 p

병원 내원시

불편사항

병원왕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4.41
(±067)

4.40
(±0.67) 0.68 0.95

병원방문시간과 치료대기 시간이
없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4.28
(±0.67)

4.35
(±0.70) -1.17 0.24

가사와 직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4.02
(±0.76)

4.01
(±0.85) 0.19 0.85

소계 평균 4.24 4.25

간병에 관한

사항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98
(±0.80)

3.94
(±0.78) 0.54 0.59

간병인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요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수 있다

4.23
(±0.76)

4.12
(±0.80) 1.63 0.10

소계 평균 4.11 4.03

치료에 관한

사항

한 환자를 집중치료 함으로서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다

4.23
(±0.77)

4.15
(±0.77) 1.22 0.22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치료 가능

4.45
(±0.64)

4.31
(±0.65) 2.41 0.02＊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4.35
(±0.63)

4.29
(±0.72) 1.05 0.29

소계 평균 4.34 4.25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43
(±0.96)

3.46
(±1.02) -0.30 0.76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47
(±0.94)

3.54
(±0.97) -0.79 0.43

소계 평균 3.45 3.50

입원에 관한

사항

불필요한 입원 억제하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16
(±0.73)

3.96
(±0.81) 2.84 0.01＊

장기입원으로 인해 조기퇴원을
강요 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다

3.87
(±0.81)

3.83
(±0.95) 0.49 0.62

소계 평균 4.02 3.90

합계 평균 4.07 4.0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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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실태조사 연구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종합전문요양병원 24개

기관과 종합병원 48개 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동 병원에 만성질환

(뇌졸증 등)으로 입원 또는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층화표본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분석단위 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일반화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김순화

(1996), 한동욱(1999)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인 환자 및 보호자만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는 물리치료 공급인력인 물리치료사까지 연구대상을

확대 조사하였다. 그러나 도입하고자 하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의료·

사회적으로 충분한 유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급인력인 물리치료사와

이용대상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조사

분석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가정물리치료 수가에 대한 방안이 투입자원을 기초로 한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나, 가정간호요양급여기준의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한 제한점

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설문지 수집율은 물리치료사가 338부 배포에 222부가 회수

되어 65.7%이고, 환자(보호자 포함)는 676부 배포에 381부가 회수되어

56.4%로 나타났다. 반면, 심정길(1994)의 자료 수집율은 72.0%로 나타났고,

김순화(1996)는 93.3%, 양영애(1997)는 77.0%, 김대성(1998)은 91.0%, 한동욱

(1999)은 91.2%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 회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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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본 연구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도 1,014명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의 대상자

보다 2-10배정도 많고, 대상 병원도 기존연구는 10개 병원 이내로 실시하였

으나, 본 연구는 72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회수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Babbie(1975)는 회수율이 50%이면 분석 목적상 무난하고,

60%면 좋은 편이고, 70%가 넘으면 아주 휼륭 하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회수율이 60%에 가까움으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30세

미만이,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많게 나타

났고, 대도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5년 이하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물리치료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양영애(1997)는 연령에서 30-39세가, 성별은

여자가, 1일 평균 환자수는 10-20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과 근무연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를 31명 이상 치료하는 경우가

13.5%인 28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양질의 물리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

으로 1일 30명 이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환자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4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환자는 남자가, 보호자는 여자가 많았다.

이것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 남자 환자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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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김순화(1996), 양영애(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전체의 월수입은 200만원미만이 가장 많게 나타나, 심정길(1994), 양영애(1997),

한동욱(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입원환자의 형태를 보면, 상병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졸증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뇌손상,

척추손상 순으로 많았다.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의 상병에 대하여 심정길(1994)은 뇌졸증

이 49.6%로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97 의료보험

진료내역 경향 조사(의료보험연합회, 1997)한 만성질환의 입원환자 건수 비

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2.2%를 차지하여, 악성신생물(7.0%), 정신장애(5.8)질환

다음으로 많았다.

치료받고 있는 서비스 중 단순히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경우가 18.1%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다른 치료 없이 물리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원을

권장하여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서 병원의 병상회전율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외래환자의 형태를 보면, 상병은 입원환자와 같이 뇌졸증 환자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뇌손상(21.9%), 뇌성마비(18.2%), 척추손상(15.3%) 순으로

나타났다.

발병기간은 1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72.8%로 가장

많이 차지하여, 물리치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양영애

(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외래로 내원할 때 불편사항에 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문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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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문제, 동반할 보호자문제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시간적 문제보다는

환자의 거동상태가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한 이동문제를 가장 불편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99.0%가 필요하다

라고 매우 높게 나타났고,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제도 이용의사는 90.1%와

91.1%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90% 이상 매우 높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기존연구와 비교하면, 심정길(1994)은 물리치료사가 95.7%, 환자는 96.0%로

나타났고, 김순화(1996)는 환자에서 83.8%, 양영애(1997)는 물리치료사에서

93.5%, 환자에서 80.4%, 보호자에서 87.9%를 차지하였고, 김대성(1998)은

물리치료사에서 86.8%, 한동욱(1999)은 환자에서 81.0%, 보호자에서 89.0%로

나타나, 모든 연구에서도 제도 필요성과 이용의사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의료기사법의

물리치료사 업무영역을 개정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의료공급시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별, 성별, 학력별, 근무병원 종별, 근무병원 소재지별 및 근무연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치료사가 필요성에 대하여 99.0%가 필요하다 로 편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필요한 이유의 인식정도를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보통 (3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고, 특히 재가 장애인에게 치료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에 가 가장 점수(4.53점)가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

이다 라는 항목에서는 가장 점수(3.49점)가 낮게 나타나 가정물리치료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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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재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결과는 심정길(1994), 양영애(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환자(보호자 포함)의 제도 이용의사에 대하여 연령과 학력에서는 젊은층

과 고학력일수록 제도 이용의사가 높았고, 또한 뇌성마비에서 특히 제도

이용의사가 높았으며, 환자의 거동상태가 심할수록 이용의사가 높은 반면,

월수입이 고소득층일수록 제도 이용의사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발병기간 및 물리치료기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환자가 제도를 이용하겠다 라는 이유와 이용하지 않겠다 라는 이유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이용의사가 있는 환자에서는

환자의 거동이 불편함으로 라는 이유가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나, 김순화

(1996), 양영애(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반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진료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다 가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제도

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진료비가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제도가 도입되어 적정 진료비로 책정된다면 이용의사가 있을 것

으로 보여진다. 김순화(1996)는 이용의사가 없는 이유로 물리치료 질이

병원 수준보다 떨어질 것 같아서 가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여 비공식적으로 가정물리치료를 요청 받는 물리치료사는

207명중 105명(50.7%)이나 있었고, 실제 가정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가 53명

(25.6%)으로 나타났는데, 심정길(1994)은 실시한 경우가 28명(59.6%)으로

나타났고, 양영애(1997)는 요청 받는 물리치료사가 86명(69.4%)이고, 실제

- 60 -



실시한 경우가 42명(33.9%)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대성(1999)은 경험한 경우가

54.9%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처럼 많은 환자가 비공식적

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도 도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물리치료를 원하였던 상병은 뇌졸증이 50.2%로 가장 많았는데, 양영애

(1997), 김대성(1998)의 연구에서도 뇌졸증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

일수는 주3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정길(1994), 김대성(1998)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주3일이 가장 많았다.

1일 방문당 치료비는 4-6만원 미만이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10만원 미만(27.5%), 4만원 미만이 (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만원

이상 고액의 치료비를 받는 물리치료사도 5명(9.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료비의 차이가 큰 이유는 가정물리치료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물리치료사간에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간호 비용과 비교하여 볼 때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장기 치료가 요구되어지는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

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적용과

적정수가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환자(보호자 포함)가 가정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명

(6.1%)으로 나타났고, 그 상병은 뇌졸증이 가장 많았다.

치료결과에 대하여 만족한 환자는 15명(71.4%)으로 만족한 이유는 환자

상태가 호전되었기 때문 이 34.2%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물리

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환자와 1대1로 집중치료를 실시함으로서

치료효과가 좋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반면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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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28.6%)으로 이유는 가정에서 치료받기가 불편하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이 협소한 경우에 치료받기가 다소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82.1%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환자는 98.1%가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데 반해, 물리치료사 중 17.9%가 반대한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심정길(1994)은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한 물리치료사는 44.7%, 환자는

61.6%로 나타났고, 김순화(1996)는 환자에서 91.4%, 양영애(1997)는 물리치료사

93.5%, 환자 100%, 보호자 91.0%로 나타나, 심정길(1994)의 연구결과만 건강

보험 적용에 대한 찬성율이 낮고, 다소 찬성율의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이것은 연구시점이 최근에 올수록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찬성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가정물리치료 비용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치료

행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선행연구를 보면, 심정길(1994)은 월 일정액 을 가장 선호하였고,

김순화(1996)는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 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 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것은 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지불할 때 하는 방법을 응답한 것으로 보여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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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애(1997), 김대성(1998)은 본 연구와 같이, 치료행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

하는 방법 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당초 예상하기에는 환자는 지불방법의 편리성으로

볼 때, 1회 방문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대부분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의 결과이다.

환자부담액 지불방법 중 교통비 부문에 대하여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방법 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가정간호요양

급여기준에서는 교통비는 소요시간, 방문지역 등에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소정

금액(6,000원) 을 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만일 본 연구결과처럼 소요시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 할 경우에는 소요시간

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곤란하며, 따라서 공급자의 주관적인 시간측정

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요시간에 대한 환자와의 마찰의 소지가 커, 이 방

법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가정물리치료에 대한 환자부담액 지불방법은 현행 가정간호

요양급여기준과 같이 교통비는 소요시간, 방문지역에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 부문에 대한 지불방법은 외래부담율

(55%)로 환자가 부담한다 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급여기준은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입원부담율(20%)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가정간호가

입원대체효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따라서

가정물리치료도 입원대체 효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특성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입원부담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불방법에 대하여 물리치료사 일반적 특성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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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근무병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 학력 및

근무병원소재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에서 가정물리치료비 총 산정금액은 가정물리치료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만일 건강보험에서 가정물리

치료 수가를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환자의 이용율은 높겠지만, 의료기관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할 것이고, 반대로 산정금액을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적극 참여하겠지만, 환자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 이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가정물리치료비 총 산정금액은 건강보험 청구액과 환자부담액을 합쳐 총

금액을 3만원 미만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심정길(1994)은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김대성(1998)은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현행 가정간호요양급여기준을 가정물리치료에 적용하여 총 금액을 산출

하여 보면, 어떠한 치료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만일

전문요양병원에서 뇌졸증 환자에 대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중추신경계 발달

물리치료를 하였다면, 교통비 6,000원, 기본 방문료 19,000원, 행위료 12,805원

(9,850×130%)을 합쳐 37,805원이 산출되고, 환자부담액은 교통비 6,000원과,

나머지 31,805원에 대하여 입원부담율(20%)에 의한 6,360원을 합쳐 총 환자

부담액은 12,630원이 되고, 나머지 25,440원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

하여 지급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적정 수가라고 생각되어진다.

환자부담액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2만원이상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환자는 1-1.5만원 미만을 가장 선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물리치료사의 근무병원에서는 종합전문요양병원 근무자는 2만원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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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호하였으나, 종합병원 근무자는 1-1.5만원미만을 선호하여 병원규모

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물리치료 치료간격에 대하여는 물리치료사와 환자 두 집단 모두

주3일 치료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현행 가정간호요양급여기준에서는

과잉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8회까지만 요양급여하고, 월8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일 본 연구결과와 같이 주3회를 가정물리치료 할

경우에는 8회 이상 치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지만

가정물리치료 환자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 치료간격을 주3회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격요건은 면허취득 후 3-5년 정도

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심정길(1994)은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자 로 나타났고,

양영애(1997)는 3년 임상과 교육을 이수한 자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고, 현행 가정간호사의 자격요건은 2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가정간호

전문교육기관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자 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물리치료사도 엄격한 자격기준,

업무한계, 대상질환 및 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사업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가정

물리치료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정물리치료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심정길(1994)은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김순화(1996)는 국가의 공공기관을, 양영애(1997)는 환자가 치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선호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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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질의 가정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적정

치료 환자수에 대하여 5명이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현행 가정간호도 1일

최소 4명을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한 점과 본 연구에서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적정 소요시간에 대하여 30분-1시간미만이 가장 많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5명 정도가 적정 환자수라고 생각된다.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실시되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4점(그렇다)이상의 점수를 보여 가정물리치료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왕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

다 라는 항목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4.41점, 환자는 4.40점으로 기대효과 항

목 중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나,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도입되면 병원 내

원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반면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하여 물리치료사는 3.98점, 환자는 3.94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기대

되는 효과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 합계 평균

점수보다 낮아 다른 항목보다는 기대되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와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라는 항목에서는 물리치료사

와 환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그렇다 (4점)하여 실질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심정길(1994), 김순화(1996)의 연구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긍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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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본 연구는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현실과 보건의료체계에

알맞은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 이용

의사, 대상질환, 가정물리치료 실시 및 받아본 경험여부, 운영방법 및 기대

효과 등 가정물리치료 사업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정물리치료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필요성과 이용의사에 대하여 물리치료 공급

인력인 물리치료사와 수요자인 환자 및 보호자 모두 90%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아직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환자의 요청에 따라 비

공식적으로 가정물리치료를 실시한 경험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상당수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정물리치료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가정물리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항목으로 적용하여 치료

행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선호하였으나,

물리치료사와 환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정물리

치료 총 산정금액은 3만원 미만을, 환자부담액 중 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하고, 방문당 수가와 행위료는 외래부담율(55%)로 환자가 부담

하는 방법을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가장 선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물리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액은 물리치료사가 2만원

이상을, 환자는 1-1.5만원 미만을 선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가정물리치료 간격은 물리치료사와 환자 모두 주3일을 선호하였고,

가정물리치료 자격요건은 면허취득 후 3-5년 정도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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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가정

물리치료 운영기관은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5명의 환자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적정 치료시간은 30분-1시간 정도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넷째, 가정물리치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물리

치료사와 환자 모두 매우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점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합전문요양병원 근무 물리치료사보다 종합병원 물리치료사가 기대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의료·사회적으로 충분한 유의성

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급인력인 물리치료사와 이용 대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조사 분석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의료

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가정물리치료

산정금액에 대한 방안이 투입자원을 기초로 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되어야

하나, 가정간호요양급여기준의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한 점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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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가정물리치료에 대한 요구조사

(물리치료사 대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을 전공하는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저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물리치료사 제도란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분들에게 물리

치료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뇌졸중(중풍), 뇌손상, 척추손상, 뇌성마비, 파킨슨씨 질환,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환자 등에게 병원에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조기 퇴원하여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제도가 있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 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없어 실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서비스의 요구도 등에 대해 환자분(보호자분)과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연구 하고자 하오니 솔직한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학문적 연구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기호화된 자료로 통계처리 함으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문태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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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가정물리치료사 제도의 필요성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선생님께서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필요하다(☞2번으로) □②필요하다(☞2번으로)

□③필요 없다고 생각한다(☞3번으로) □④전혀 필요없다(☞3번으로)

2.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 전혀

그렇다 않 다 그렇지않다

①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 □ □ □ □

②물리치료사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 □ □ □ □

③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함으로 □ □ □ □ □

④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 □ □ □ □ □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증가함으로

⑤재가 장애인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 □ □ □ □

있을 것이다

⑥병원의 병상 가동율을 높을 수 있다 □ □ □ □ □

⑦의료보험 재정에 기여 할 것이다 □ □ □ □ □

⑧기타의견 ( )

3. 가정물리치료사 제도가 필요 없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 전혀

그렇다 않 다 그렇지않다

① 가정방문 치료서비스가 병원 □ □ □ □ □

보다 의료 질이 저하 될 수 있다

② 환자 입장에서 가정이 공개되는 □ □ □ □ □

것이 싫을 것이다

③ 의료비가 많이 들 것이다 □ □ □ □ □

④ 병원에서 보고 배운 대로 □ □ □ □ □

보호자가 해주어도 충분하다

⑤ 업무량이 과다해 질 것이다 □ □ □ □ □

⑥기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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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생기는 기대효과에 대해 열거

한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성의 정도와 일치되는 해당

□안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 전혀

그렇다 않다 그렇지않다

①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고 □ □ □ □ □

입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② 돌보아줄 가족원이 부족한 □ □ □ □ □

환자의 치료요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

③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 □ □ □ □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④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 □ □ □ □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⑤ 병원왕래의 불편을 해소할 수 □ □ □ □ □

있다

⑥ 가사와 직업에 종사하면서 □ □ □ □ □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 □ □ □

⑧ 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함 □ □ □ □ □

으로서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다

⑨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가정에서 □ □ □ □ □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⑩병원방문시간과 치료대기 시간이 □ □ □ □ □

없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⑪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 □ □ □ □

줄일 수 있다

⑫장기 입원으로 인해 병원측으로 □ □ □ □ □

부터 조기 퇴원을 강요 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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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묻은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 물리치료를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까?

□①3차 의료기관 □②종합병원급 이상 □③병원급 이상 □④보건소 또는 복지관

2. 가정물리치료사의 자격 요건은?

□①물리치료사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②1-2년 정도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방문 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③3-5년 정도의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방문 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④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고 가정방문 물리치료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

3. 가정 물리치료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4. 가정 물리치료비를 어떻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소요시간당 일정액을 받는다.

□②상병(질환)별로 일정액을 받는다.

□③치료행위(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받는다.

□④1회 방문당 일정액을 받는다.

□⑤지불방법은 어느 경우라도 상관없다.

5. 1회 방문당 총 가정 물리치료비(환자 본인부담액+보험청구액)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1만5천원 - 2만원미만 □②2만원 - 2만5천원미만 □③2만5천원 - 3만원 미만

□④3만원 - 3만5천원 미만 □⑤3만5천원 - 4만원 미만 □⑥4만원 이상 ( 만원)

6. 1회 방문당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물리치료비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5천원 - 1만원미만 □②1만원 - 1만5천원미만 □③1만5천원 - 2만원 미만

□④2만원 - 2만5천원 미만 □⑤2만5천원 - 3만원 미만 □⑥3만원 이상 ( 만원)

7. 환자 본인부담액을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1회방문당 수가와 행위료

(운동치료료)는 입원부담율(20%)로 환자가 부담한다. 나머지(80%)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교통비는 소요시간에 따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1회방문당 수가와 행위료

(운동치료료)는 외래부담율(55%)로 환자가 부담한다.나머지(4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교통비+1회방문당수가+행위료를 합한 금액에 입원부담율(20%)로 환자가 부담한다.

□④교통비+1회방문당수가+행위료를 합한 금액에 외래부담율(55%)로 환자가 부담한다.

□⑤총 치료비 액수에 관계없이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8 가정 물리치료가 어떠한 환자에게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순서대로 상병(질환)

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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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추신경계 환자의 경우 가정 방문하여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부터 ( )안에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특수운동치료 ( ) ②일상생활동작 지도 ( ) ③통증치료 ( )

④전기치료 ( ) ⑤기타 ( 치료) ( )

10. 다발성 관절 환자의 경우 가정 방문하여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부터 ( )안에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특수운동치료 ( ) ②일상생활동작 지도 ( ) ③통증치료 ( )

④전기치료 ( ) ⑤기타 ( 치료) ( )

11. 가정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몇 명의 환자를 가정방문 치료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3명미만 □②4명 □③5명 □④6명 □⑤7명 □⑥8명 □⑦기타( 명)

12. 환자 1명을 방문 치료하는데 소요시간으로 얼마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30분미만 □②30분 - 1시간 미만 □③1시간 - 1시간30분 미만

□④1시간30분 - 2시간 미만

13. 방문횟수는 1주일에 몇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일 □②1-2일 □③3일 □④4-5일 □⑤환자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Ⅳ. 다음은 선생님께서 가정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험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 가정물리치료를 원하던 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명)

2.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실제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치료한 환자 분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명)

3. 가정에 방문하여 치료를 원하였던 환자는 주로 어떤 상병(질환)의 환자였습니까?

(많았던 순서부터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4.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의 경우 평균 몇 개월 정도 가정 방문하여 치료하였습니까?

( 개월)

5. 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치료시 1주일에 평균 몇 일을 방문하였습니까? ( 일)

6. 1회 방문 당 평균 치료비로 얼마를 받습니까?

□①2만원미만 □②2 - 4만원 미만 □③4 - 6만원 미만 □④6 - 8만원 미만

□⑤8 - 10만원 미만 □⑥10 - 15만원 미만 □⑦15만원이상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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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정물리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주로 어떠한 이유로 가정방문을 원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②( )

③( )

④( )

Ⅴ.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연령 : 만 ( )세

2. 성별 : □①남 자 □②여 자

3. 학력 : □①전문대졸 □②대학교졸 □③대학원졸 이상

4. 현 근무처 : □①3차 의료기관 □②종합병원

5. 현 근무처의 소재지는? ( 시)

6. 현 근무처에 물리치료사가 몇 분이 근무합니까? ( 명)

7. 선생님이 물리치료사로 임상에 근무한 총 연수는? ( 년)

8. 연봉 수준은?

□①1,000만원 미만 □②)1,000 - 2,000만원 미만 □③2,000 - 3,000만원 미만

□④3,000 - 4,000만원 미만 □⑤4,000 - 5,000만원 미만

□⑥5,000만원 - 6,000만원 미만 □⑦6,000만원 이상 ( 만원)

9.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1일 평균 총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①10명미만 □②11 - 20명 □③21- 30명 □④31 - 40명 □⑤41명이상

9-1. 선생님의 1일 총 치료 환자 중 중추신경계질환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10. 아래에 있는 환자가 귀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실시한 평균 기간은?

①C.V.A ( 개월) ②Head Inury ( 개월) ③C.P ( 개월)

④Spinal Cord Inju ry ( 개월) ⑤Parkinson질환 ( 개월)

⑥다발성 관절염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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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물리치료에 대한 요구조사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을 전공하는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저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물리치료사 제도란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분들에게 물리

치료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뇌졸중(중풍), 뇌손상, 척추손상, 뇌성마비, 파킨슨씨 질환,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환자 등에게 병원에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조기 퇴원하여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제도가 있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 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없어 실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가정물리치료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서비스의 요구도 등에 대해 환자분(보호자분)과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연구 하고자 하오니 솔직한 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학문적 연구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기호화된 자료로 통계처리 함으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문태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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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귀하께서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분은 어떤 질병(원인)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뇌졸증(중풍) □②뇌손상 □③척추손상 □④뇌성마비

□⑤파킨슨씨병 □⑥다발성 관절염 □⑦기타 ( )

2. 병이 발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3. 현재 몇 개월째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만 기재)

( 년 개월)

4. 외래로 내원하기 전에 그동안 몇 개월이나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습니까?

(현재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만 기재) ( 년 개월)

5. 그 질병으로 인하여 외래로 물리치료를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 년 개월)

(현재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만 기재)

6. 입원기간 동안 치료비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①100만원미만 □②100 - 300만원 미만 □③300 - 500만원 미만

□④500 -1,000만원 미만 □⑤1,000 -2000만원 미만 □⑥2,000 만원이상( 만원)

7. 그 질병이 발병하고 나서 병원(한의원 등 포함)은 총 몇 군데 다니셨습니까?

( 군데)

8. 지금 현재의 환자의 거동 상태는 어느정도입니까?

□①환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다.

□②보조장구(지팡이)를 이용하여 환자 스스로 거동 할 수 있다.

□③의자 차를 이용하여 거동하고 있다.

□④거동이 전혀 불가능하다.

9. 다음은 현재 뇌졸증(중풍), 뇌손상, 척추손상, 뇌성마비, 파킨슨씨질환,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다발성 관절염으로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10번으로)

9-1.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①3차 의료기관 □②종합병원 □③기타( )

9-2 현재 입원하고 있는 소재지는? ( 시)

9-3. 현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은?

□①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 □②물리치료만

9-4. 현재 입원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더 오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9-5번으로)

□②가능한한 빨리 퇴원하고 싶다. (☞9-6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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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더 오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 )

안에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①상태가 안정되지 못해서 ( )

②외래로 다니기 불편해서 ( )

③완전히 치료받고 퇴원하려고 ( )

④기동성 장애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 )

⑤계속적인 치료대책이 없어서 ( )

⑥기타( ) ( )

9-6. 가능한 한 빨리 퇴원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 )안에 번호

를 기재 바랍니다.

①입원해 있어도 물리치료외 별다른 치료가 없어서 ( )

②입원비가 부담이 되어서 ( )

③입원비외 부대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기 때문에 ( )

④가사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 )

⑤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 )

⑥기타( ) ( )

10. 다음은 현재 뇌졸중(중풍), 뇌손상, 척추손상, 뇌성마비, 파킨슨씨질환,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다발성 관절염으로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Ⅱ번으로)

10-1. 병원 방문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①걸어서 □②버스 □③택시 □④승용차 □⑤전철 □⑥기타( )

10-2. 병원까지 오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 시 분)

10-3. 병원에 오는데 누구와 함께 내원합니까?

□①혼자 □②배우자 □③자녀 □④부모 □⑤형제, 자매

□⑥간병인 □⑦기타 ( )

10-4. 병원 방문시 무엇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불편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바랍니다)

①교통수단 문제 ( ) ②비용문제 ( ) ③시간적 문제 ( )

④동반할 보호자 문제 ( ) ⑤거동이 불편한 문제 ( ) ⑥기타 ( )

Ⅱ . 다음은 가정 물리치료를 받아 본 경험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는 자택으로 물리치료 선생님을 초대하여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Ⅲ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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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떠한 질환으로 가정 방문 물리치료를 받았습니까? ( )

2-2. 받아 본 적이 있었으면 주 몇 회를 받았습니까? ( 회)

2-3. 몇 개월 정도 물리치료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치료하였습니까?

( 개월)

2-4. 치료비는 월 얼마나 지불하였습니까? ( 만원)

2-5. 자택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만족하지 못한다 □④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6. 가정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셨다면 어떠한 이유로

만족하셨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환자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②간병에 따른 가족의 부담이 줄었다

□③병원왕래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④경제적 부담이 적었다

□⑤가사 또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⑥기타 ( )

2-7. 가정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어떠한

이유로 만족 못하셨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병원에서 치료할 때보다 치료효과가 별로 없었다 □②치료비가 비쌌다

□③가정에서 치료받기가 불편하다 □④방문하는 횟수가 너무 적다

Ⅲ . 다음은 가정물리치료사제도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묻은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가정으로 물리치료 선생님이 방문하여 치료해 준다면

치료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①예(☞2번으로) □②아니오(☞3번으로)

2. 1번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

2-1. 치료받을 생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 순서대로 ( )안에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①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 )

②치료비가 적게 들 것 같으므로 ( )

③통원치료 또는 입원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 )

④환자의 거동이 불편함으로 ( )

⑤간병해주는 가족원이 부족함으로 ( )

⑥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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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회)

2-3. 가정방문 물리치료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2-4. 가정방문 물리치료비에 대한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①소요시간당 일정액을 받는다.

□②상병(질환)별로 일정액을 받는다.

□③치료행위(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받는다.

□④1회 방문당 일정액을 받는다.

□⑤지불방법은 어느 경우라도 상관없다.

2-5. 1회 방문당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1만원미만 □②1만원 - 1만5천원미만 □③1만5천원 - 2만원 미만

□④2만원-2만5천원 미만 □⑤2만5천원-3만원 미만 □⑥3만원 이상 ( 만원)

3. 치료받을 생각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 순서대로 ( )안에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①가정 방문 물리치료의 질이 병원수준보다 떨어질 것 같다. ( )

②진료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다. ( )

③가정이 공개되는 것이 싫다. ( )

④통원치료 또는 입원으로 인한 불편함을 별로 못 느낀다. ( )

⑤병원에서 보고 배운 대로 가족이 해도 충분할 것 같다. ( )

⑥기타 ( ) ( )

Ⅳ . 다음은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생기는 기대효과에 대해 열거

한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성의 정도와 일치되는 해당

□안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 전혀

그렇다 않 다 그렇지않다

①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하고 □ □ □ □ □

입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② 돌보아줄 가족원이 부족한 환자의 □ □ □ □ □

치료요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

③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 □ □ □ □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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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 □ □ □ □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⑤ 병원왕래의 불편을 해소할 수 □ □ □ □ □

있다

⑥ 가사와 직업에 종사하면서 □ □ □ □ □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 □ □ □

⑧ 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함 □ □ □ □ □

으로써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다

⑨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가정에서 □ □ □ □ □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⑩병원방문시간과 치료대기 시간이 □ □ □ □ □

없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⑪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 □ □ □ □

줄일 수 있다

⑫장기 입원으로 인해 병원 측으로 □ □ □ □ □

부터 조기 퇴원을 강요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다

Ⅴ. 귀하께서 해당하는 항목 □안에 V " 또는 ( )안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만 ( )세

2. 성별 : □①남 자 □②여 자

3. 귀하가 거주하는 주소지는? ( 시)

4. 결혼여부 : □①기 혼 □②미 혼 □③이혼 □④별거 □⑤사별

5.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 모두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본인 혼자 □②배우자 □③부모 □④자녀

□⑤형제, 자매 □⑥친척 □⑦기타 ( )

6. 학력 : □①국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 □⑤대학원 이상

7. 직업 :

□①사무직 □②전문직 □③서비스직 □④판매직 □⑤생산직

□⑥농, 어업직 □⑦학생 □⑧주부 □⑨무직 □⑩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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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족전체 월수입 :

□①100만원미만 □②100 - 200만원 미만 □③200 - 300만원 미만

□④300 - 500만원 미만 □⑤500 - 700만원 미만 □⑥700만원 이상( 만원)

9 귀하는 환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본인 □②배우자 □③부모 □④자녀

□⑤형제,자매 □⑥친척 □⑦간병인 □⑧기타 ( )

10. 치료비 부담은? (해당하는 사항 모두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환자본인 □②환자본인과 자녀 □③자녀 □④배우자

□⑤배우자와 자녀 □⑥부모 □⑦보험회사 □⑧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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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f the Intro du ction

of H om e Phy sical Therapist Sy stem

Tae Soon Moon

Departm 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 ent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Hyun Cho M .D.)

The aim of this stu dy is to investigate p atients' and physical

therap ists' needs, intention to u se, preferred m anagem ent schem e, and

expectation of the effect of hom e physical therapy . The questionnaire

su rvey w as conducted with physical therap ists w orking at 24 general

sp ecial care hospitals and 48 general hosp itals, and their p atients or

gu ardians, respectively . The response rate w as 65.7% (222 out of 338

particip ants) for the physical therap ist group and 56.4% (381 ou t of 676)

for the p atient group . Frequ ency distribu tion w as exam ined for each

answ er of the qu estionnaire to understand the overall exp erience and

expectation of both groups for hom e physical therapy system . To find

ou t differences in specific aspects of hom e physical therapy system

betw een the tw o group s, Chi-squ are tests and t-tests w ere perform ed .

The study resu lts show ed that both of the physical therapi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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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group s show ed strong needs, high intention to u se, high

dem and for health insu rance coverage for hom e physical therapy .

Relatively high p roportion of p atients w ho have u sed hom e physical

therapy inform aly su ggests the need of legal and form al p rocedu re of

introducing hom e physical therapy system . Both groups consented that

total fee should be kep t under 30,000 w on, patient' s ou t-of-pocket

paym ent is to be 55% of total charge, and transportation expense

shou ld be p aid by p atients. Approp riate frequency of care w as shown

to be 3 tim es per w eek and proper w orkload of therapists w as five

patients per day . The respondents preferred that hom e physical

therap ists are provided and m anaged by general hosp itals. There w as

slight difference betw een the tw o groups in the preferred am ount of

patient' s ou t-of-pocket paym ents for hom e physical therap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ed that there is a strong

dem and and high exp ectation for hom e physical therapy by providers

as w ell as by consum ers. In addition, the stu dy findings w ou ld p rovide

valu able inform ation that are u sefu l to prep are introduction of hom e

physical therapy system in our health car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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